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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

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

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3 년 9 월 5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3 년 9 월 13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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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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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

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

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

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

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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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5662 

A 65663 

C1 65664 

C2 99634 

C3 99635 

C4 99636 

C5 99637 

C-F 미정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

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모집예정금액 

10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

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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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

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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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5662 

A 65663 

C1 65664 

C2 99634 

C3 99635 

C4 99636 

C5 99637 

C-F 미정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가. 자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7 년 2 월 26 일 최초 설정일 

2007 년 5 월 3 일 
맥쿼리–IMM 글로벌인프라재간접자투자신탁 제 2 호 설립, 종류 CW 최초설정 

집합투자규약 변경(장기주식형 세제 지원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변경) 

2007 년 9 월 28 일 골드만삭스–맥쿼리 글로벌인프라재간접투자신탁으로 명칭 변경 

2008 년 2 월 26 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조규상  허진욱) 

2008 년 12 월 1 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허진욱  김민구) 

2009 년 3 월 12 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민구  허진욱) 

2009 년 4 월 30 일 
골드만삭스-맥쿼리 글로벌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재간접형] 

명칭 변경 

2011 년 1 월 3 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허진욱  이승우) 

2012 년 9 월 29 일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으로 명칭 변경     

신홍섭 공동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추가 

2013 년 3 월 25 일 집합투자업자 변경(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하나유비에스 자산운용) 

2013 년 9 월 13 일 - 자통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운용역 변경(김종원 -> 조용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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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

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대표전화: 02-3771-78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3.9.5 기준)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조용민 1974 팀장 1 개 930 억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부동산투자관련 경력 6 년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

문인력입니다. 

 

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운용역 운용기간 

허진욱 2009 년 3 월 12 일 ~ 2011 년 1 월 2 일 

이승우 2011 년 1 월 3 일 ~ 2012 년 9 월 28 일 

이승우, 신홍섭 2012 년 9 월 29 일 ~ 2013 년 3 월 24 일 

김종원 2013 년 3 월 25 일 ~ 2013 년 9 월 12 일 

조용민 2013 년 9 월 13 일 ~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자투자신탁) 

구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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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F 기관 및 법인 전용 수익증권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증권 등 

 

 하나UBS 글로벌인프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종류A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F 

 
    

 

 전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CDSC)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

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마다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

류 C5 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2) 종류 C2, C3, C4, C5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이 불가능한 종류로 종류 C1으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

다. 

(3)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종류 C1 가입자의 경우 전환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환한 이후의 보유한 종류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

한 이후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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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선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A 
납입금액의 

 1.0%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연1.870% 연0.900% 

C1 없  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연2.470% 연1.500% 

C2 없  음 연2.370% 연1.400% 

C3 없  음 연2.270% 연1.300% 

C4 없  음 연2.170% 연1.200% 

C5 없  음 

환매수수료 없음 

연2.070% 연1.100% 

C-F 없  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연1.020% 연0.050%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

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주요투자대상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60% 이상 
하나 UBS 글로벌인

프라 증권모투자신

탁[주식] 주요투자전략 

- 미국, 호주 등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인프라 주식 및 집합투자증

권 등에 주로 투자 

-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기초 여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 토

대로 우량 종목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

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

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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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이상 

지분증권에 60% 이상 투자 

집합투자증권등에 40% 이하 투자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40% 이내)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

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

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

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

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

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

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1 -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

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지분증권 60% 이상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법 제 4 조 제 4 항의 

지분증권으로서 주권(해외주식예탁증서 포함),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하 “지분증권”이

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 개월 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에 한한다. 

2.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법 제 110 조에 의하

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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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 개월 이내에 상

장 예정인 증권에 한한다. 

3.채무증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

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4.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

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

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6.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

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등 법 제 9 조 제 14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

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통화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

품”이라 함). 다만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헷지 목적의 거래에 한함 

7.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 목적의 거래 및 금리스왑거래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함) 

8.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자산 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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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

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

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

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지

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

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

다], 파생결합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와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

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

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

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

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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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동일 법인 발

행 지분증권 

투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

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월간 

파생상품 

투자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최초설정일로

부터 1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

을 기준으로함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

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

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

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

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집

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제외하며 계

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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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

증권 적용 특

례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

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

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

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

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

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

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위 나목을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이상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

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 UBS World Infrastructure and Utilities Total Return Index (USD-hedged)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는 UBS World Infrastructure and Utilities Total Return Index (USD-hedged) X 

100% 입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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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본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

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 수익구조 

본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

의 운용 실적 및 자산배분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재산은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신탁재산의 60%이상: 인프라 관련 주식등에 투자 

신탁재산의 40%이하: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  

 

모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인프라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업무위탁계약(투자일임계약)에 의거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Australia Pty Ltd ( “ GSAMA ”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GSAMI”),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GSAMLP”), Goldman Sachs (Singapore) 

Pte. (“GSSP”),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GSAMC”), Goldman Sachs (Asia) L.L.C. 

(“GSALLC”)가 담당하게 되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객 

 

판매회사 

하나UBS 글로벌 

인프라 증권모투자

신탁[주식] 

위탁운용 

보고 

하나UBS 글로벌 인

프라 증권자투자신탁 

[주식] 

하나유비에스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해외계열사 

FX 

hedging 

섹터배분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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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도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 유가증권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일부 헤

지할 예정입니다.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기초 여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 토대로 우량 종목에 투자 

 

모투자신탁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글로벌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은 여러 증권거래소(뉴욕, 홍콩, 호주, 런던 등)에 상

장되어 거래됩니다. 

 

<투자 프로세스> 

초기 심사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 

운용 
 심사위원회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 배당, 배당의 지속성, 이익 승수, 배당 과세, 수익의 성장, 유동성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 종목의 

국가, 정치, 산업적 요인 검토를 바탕으로 투자전략 수립 

- 미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대한 세부적인 bottom-up 모델링 

-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선택된 종목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 

- 월/분기별 투자 성과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검토 

- 활용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축소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환헷지 

- 통화 선물, 통화스왑, 선물환거래, 선도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의 90%수준 헤지 

-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

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

련된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헷지 비용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해외펀드는 해외 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

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

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

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헷지를 수행하므

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

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와 간의 시간차로 인해 rollover 위험이 따르며, 그로 인해 헷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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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rollover 및 청산과 관련된 추가 거래비용 발생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

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대상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

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

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본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

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

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

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본 모자형 투자신탁에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나열한 것으로 자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

열한 것입니다.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

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

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

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당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 (주로 해외 상장 인프라 펀드 혹은 주식)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각 펀드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도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관련 종목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정책, 경기사이클, 개별기

업 및 Fund의 수익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

재산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

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헤



 
- 19 - 

지)할 예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투자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유동성위험 

외국 상장 인프라 종목에 편입된 인프라 자산의 매매가 어려워 공정가격에 적당한 시간을 갖

고 Rebalancing 및 청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특성상 환

매기간이 다른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10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

다. 

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헷지, 대안투자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해외 인프라 자산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자산가치 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위험 

투자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투자신탁은 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양도가능 주

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수 위험 요소들

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부동산 가치가 경기의 영향을 받는 특성(cyclical nature), 일반적

인 경제상황 또는 지역적인 경제상황과 관련된 위험, 과밀건축 및 경쟁 증가, 재산세 및 운영

비용 증가, 인구통계학적 임대수입이 인구통계에 따르거나 변동하는 점, 건축규제 법령의 변

동, 사고 또는 수용 손실, 환경적 위험, 임대 제한 규정, 인접지역 가치 변동, 관련 당사자 위

험, 점유권에 대한 소송에서의 변동, 이자율 상승 및 기타 부동산 자본시장의 영향 등을 포함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은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들에 투자한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가 직간접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정치적 위험 

전세계에 걸쳐 분산투자 되므로 해당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정 및 제한은 투자신탁이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금액 및 유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시장가격, 유동성, 증권의 권리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인프라 자산은 참여자가 한정된 시장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파산이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 위험 

발행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회계, 감사 및 재무보고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가격변동률 및 발행회사의 유동성은 정부 감독 및 증권거래, 증권 딜러 및 증권회사들

에 대한 규제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법은 투자신탁이 

동 국가에 소재하는 특정 발행회사의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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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시장은 청산 및 결제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결제 지연으로 일정 기간 투자신탁 자

산의 일부가 투자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성과가 없게 되거나 또는 투자신탁이 매력적인 투자 기

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 문제로 인해 투자신탁증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투자신탁증권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에 손실을 가져오거나, 또는 투자신

탁이 증권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한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의존도; 투자자

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참여하

지 않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투자프로세스에 의해 운용합니다. 투자신탁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투자신탁의 투자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를 이행할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됩

니다. 특히 모투자신탁은 운용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바, 해외위탁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성과가 좌우됩니다. 

투자대상위험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의 핵심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 

혹은 증권에 대한 운용역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가 그 계열펀드 즉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용사이거나 자문사로 있으면

서 보수를 지급받는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집

합투자업자는 동 회사가 투자하는 다른 비계열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열펀드로부터 받

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신탁에게 반드시 리베이트로 지급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

다. 

기술적 위험 

인프라 종목은 다량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기초 시설을 건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건설 기간 중에 생기는 기술의 변화 및 발전은 인프라 자산의 건설기간 중 발행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산의  

제한된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은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이 낮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은 쉽게 처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 특정한 시기 동안 계약, 

법률 또는 규제당국에 의해 처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위험;  

투자자에 관한  

정보 공개 

투자신탁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조세 및 규제당국의 변경이 투자신탁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사, 또는 기타 투자신탁

이나 집합투자업자의 서비스제공회사나 대행회사는 투자신탁이 투자하거나 공개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거나 관할권을 주장하는 일부 국가의 규제당국에게 투자신탁 지분의 특정 비

율 이상을 실제로 소유한 수익자의 이름을 포함 투자신탁과 수익자에 관한 정보 공개를 수시

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 환매 위험 

투자신탁은, 집중된 기간 동안 수익자가 요청한 대량 환매로 인해, 환매 자금 조달을 위해, 그

리고 작은 자산 기반을 반영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보다 더 빨리 

특정 투자자산을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투자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고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한 발행 수익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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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

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인식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알지 못하는 부채(세금 관련 부채 포함)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

니다. 이는 확정적인 부채일 수도 있고, 잠재적인 부채일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파악

하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회계 처리 기준에 의거, 또는 관련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하여 허용되

는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그러한 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투자신탁은 (i) 그러한 부채의 인식이 회계 처리 기준상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ii) 집합투자업자가 그러한 부채를 유발하는 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는 (iii) 그러한 

부채를 유발할 수도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세금 관련 규정 포함)의 해석상의 불확실성 때

문에, 또는 (iv) 집합투자업자가 그러한 부채와 관련하여 지불이 필요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또는 (v)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같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채가 인식되기 이전에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부채가 인식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높은 기준가격으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그러한 

부채에 따른 지급을 하여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

는 경우, 그러한 부채의 인식 또는 지급은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같은 부채를 인식하거나 지불하는 시기에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부채가 발생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투자자가 아니었다 하더라

도 그러한 인식 부채 총액을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

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

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투자신탁은 전세계 인프라 관련 주식의 변화와 투자대상 국가 및 기업의 경제변수에 따른 가격변동

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본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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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

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

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

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23 - 

위험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

등급을 판단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F 가.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

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나. 50 억원 이상 매입한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2)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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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일 T+1일 T+3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매입시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

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

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

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

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3일 T+7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4일 T+8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환매시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

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

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

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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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

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종류 C1, C-F 수익증권 :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

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매입청구,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

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

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

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4)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

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 26 -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

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이전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

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

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

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ㆍ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

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ㆍ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

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

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

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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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

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

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

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

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

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중 낮은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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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지급비율 
구  분 

종류 A 종류 C1 및 C-F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

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구분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F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 0.900 0.900 0.900 0.900 0.900 0.900 

판매회사보수 0.900 1.500 1.400 1.300 1.200 1.100 0.050 

신탁업자보수 0.050 0.050 0.050 0.050 0.050 0.050 0.050 

일반사무관리보수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3개월 

후급 

보수합계 1.870  2.470  2.370 2.270 2.170 2.070  1.020   

기타비용주1) 0.251  0.159  0.041 0.221 0.245 0.254  -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주2) 2.121  2.629  2.411 2.491 2.415 2.324  1.020  

증권거래비용주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3.8.25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3.8.2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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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원)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 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90,012  699,014  1,149,938  2,489,954  

종류 C1 253,142  764,670  1,280,717  2,779,002  

종류 C-F 102,487  323,089  566,303  1,289,06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ᆞ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

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

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A 수익증권과 종류 C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2년 이후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

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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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

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

(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

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

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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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

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

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

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

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

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

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

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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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 기( 2011.02.26 - 2012.02.25 )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6 기( 2012.02.26 - 2013.02.25 )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7 기(반기)( 2013.02.26 - 2013.08.25 ) - -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7 기(반기) 제 6 기 제 5 기 
항       목 

2013.08.25 2013.02.25 2012.02.25 

운용자산 63,829,918,401 102,426,681,509 154,024,643,369 

  유가증권 63,190,723,911 102,426,681,509 154,024,643,369 

  현금 및 예치금 639,194,490 0 0 

기타자산 763,962,624 805,501,940 1,251,038,223 

자산총계 64,593,881,025 103,232,183,449 155,275,681,592 

기타부채 452,158,061 18,413,110,704 1,251,038,223 

부채총계 452,158,061 18,413,110,704 1,251,038,223 

원본 61,883,487,371 84,819,072,745 154,048,956,483 

이익조정금 2,258,235,593 0 -24,313,114 

자본총계 64,141,722,964 84,819,072,745 154,024,643,369 

운용수익 3,812,103,540 25,411,070,929 19,228,157,066 

  이자수익 6,712,475 0 0 

  매매/평가차익(손) 3,805,380,048 25,411,070,929 19,228,157,066 

  기타수익 11,017 0 0 

운용비용 474,434 0 0 

  기타비용 474,434 0 0 

당기순이익 3,811,629,106 25,411,070,929 19,228,157,066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

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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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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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

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

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

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2013 년 8 월 25 일,  단위 : %) 

11.25

20.03

15.63

7.25

3.34

10.12
10.93

7.02

1.62 1.03

0.00

5.00

10.00

15.00

20.00

25.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글로벌인프라증권자[주식] 비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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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기준일 : 2013 년 8 월 25 일,  단위 : %)

11.25

29.57

7.29

18.18

-22.35

10.12 11.79

-0.40

4.22

-15.18

-30.00

-20.00

-10.00

0.00

10.00

20.00

30.00

40.00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글로벌인프라증권자[주식] 비교지수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3. 8. 25 기준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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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증권
98%

단기대출 
및 예금

1%

기타
1%

 

※ 모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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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70%

집합투자증
권

10%

장외파생
2%

단기대출 
및 예금

6%

기타
12%

호주
11%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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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1%

영국
13%홍콩

2%
일본
7%

미국
31%

대한민국
17%

터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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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02-3771-7800, www.ubs-hana.com)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 설립(대한투자증권㈜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자본금 450 억 

주요주주현황 UBS AG, 하나대투증권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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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

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12.3.31 ‘13.3.31 항 목 ‘12. 3.31 ‘13.3.31 

현금및예치금 63,668 62,680 영업수익 44,170 40,753

유가증권및대출채권 1,886 1,594 영업비용 22,959 20,537

유형자산및기타자산 11,979 10,928 영업이익 21,211 20,216

자산총계 77,533 75,204 영업외수익 988 602

기타부채등 8,286 5,368 영업외비용 802 2,038

부채총계 8,286 5,368 경상이익 21,397 18,780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70 426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23,777 24,409 법인세 5,294 4,347

자본총계 69,247 69,836 당기순이익 16,103 14,433
 
 

라. 운용자산규모(2013 년 9 월 5 일 기준 / 억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총 계 

40,126 17,855 57,525 52,719 10,586 - 4,627 2,357 185,796
 
※ 위 수치는 일임계약 금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2.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Australia Pty Ltd -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쳐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 미달러화 헤지(미달러화/원화 헤지업무는 주로 하나유비에

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수행함)를 포함하는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 북미 지역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쳐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Singapore) Pte. -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쳐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 일본 내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쳐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Asia) L.L.C.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쳐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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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

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가)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Australia Pty Ltd (“GSAMA”) 

 

상호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Australia Pty Ltd 

설립준거법 호주 

주소 Level 17, 101 Collins Street,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3000 

 

(나)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GSAMI”) 

 

상호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설립준거법 영국 

주소 Peterborough Court, 133 Fleet Street, London, EC4A 2BB  

 

(다)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GSAMLP”) 

 

상호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설립준거법 미국 델러웨어주 

주소 200 West Street, New York, New York 10282  

 

(라) Goldman Sachs (Singapore) Pte. (“GSSP”) 

 

상호 Goldman Sachs (Singapore) Pte.  

설립준거법 싱가포르 

주소 1 Raffles Link, # 07-01, Singapore 039393  

 

(마)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GSAMC”) 

 

상호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설립준거법 일본 

주소 Roppongi Hills Mori Tower, 10-1, Roppongi 6-chome, Minato-Ku, Tokyo, 106-6144, Japan  

 

(바) Goldman Sachs (Asia) L.L.C. (“GSALLC”) 

 

상호 Goldman Sachs (Asia) L.L.C.  

설립준거법 미국 델러웨어주 

주소 68th Floor, Cheung Kong Center,  2 Queen' s Road  Central,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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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번지 (3455-2114) 

홈페이지 http://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

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

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

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

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

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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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

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

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

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 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

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

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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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채권평가 

(110-730)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 층  

(02)399-3350 

-http://www.koreabp.com 

-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 

-자본금: 50 억원  

NICE 피앤아이 

(150-9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 층  

(02)398-3900 

-http://www.nicepni.com/ 

-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55.5 억원 

KIS 채권평가 

(150-8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 층  

(02)3215-1400 

-http://www.bond.co.kr  

-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30 억원 

에프앤자산평가 

(110-778)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 층 

(02) 721-5300 

- http://www.fnpricing.com/ 

-설립일: 2011.06.09 / 등록일: 2011.9.23 

-자본금: 50 억원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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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

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

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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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

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

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

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

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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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

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

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

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

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

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

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

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

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

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

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

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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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

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

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

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

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

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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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

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

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수

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

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라야 합니다.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

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

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3)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

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

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

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

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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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

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

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

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

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 조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 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

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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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

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설정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

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

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투자증권거래> 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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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

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선정절차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

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

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

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

(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

을 수 있다. 

 

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

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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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

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

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

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

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

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

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

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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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

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

(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

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

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

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

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

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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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하나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7.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하나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절취선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 보관용) 


